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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과거사청산에관한논의가활발해지면서, 가해자처벌만이아니라피해자배상에대해서도의견의분

분하다. 특히식민지지배, 한국전쟁, 그리고군부독재치하에서불법적인행위로고초를겪은피해자들을어떻

게배상할것인가하는문제에관심이쏠리고있다. 이는이제우리의과거청산이가해자의중심에서벗어나피

해자의중심으로옮아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에따라우리의관심사는먼저다른나라에서는피해자

배상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하는것이다. 다른나라의사례가운데독일의나치피해자보상은이러한검토의

대상으로아주적합하다. 그것은물론, 논란이전혀없지는않지만, 그래도독일은전후그어느나라보다과거

불법정권에피해를본사람들에게적지않은배상금을지급해오고있기때문이다.1) 독일정부가최근까지이들

에게지급한액수는약8 4조원으로집계되고있고, 지금도계속보상중에있다(아래표1 참조). 독일의경우가

우리의눈길을더욱잡아끄는것은무엇보다도일본의그것과아주대조적이기때문이다. 특히최근에는강제

노역에종사한외국인노동자들이요구하는보상문제를매듭지음으로써, 아직도강제노역에대한배상을거부

하고있는일본과현격한차이를보여주었다. 

표1: 독일의전후배상( 2 0 0 2년까지) (독일연방재무부자료)2 )

독일의전후나치피해배상

송 충 기

내용 액수(단위: 유로)

1. 연방배상법 4 3 0억 7천만

2. 연방재산환원법 2 0억 2천만

3. 연금형식보상법 6억 4천만

4. 나치박해자보상법 8억 3천만

5. 이스라엘협약 1 7억 6천만

6. 포괄협정 1 4억 6천만

7. 기타배상금(인체실험등) 4 5억 8천만

8. 각 주의배상 1 4억 2천만

9. 특별예외보상법 2 0억 7천만

10. ‘기억, 책임그리고 미래’재단 2 5억 5천만

총계 5 0 4억 5천만

1) Doehring/Fehn/Hockerts, J a h r h u n d e r t s c hüld, Jahrhundertse: Reparationen, Wiedergutmachung, Entschädigung für

nationalsozialistisches Kriegs- und Verfolgungsunrecht ( Müchen, 2001).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 n t s c hädigung von NS-Unrecht, Regelungen zur Wiedergutmachung(2003). 이것은다음인터넷주소에서찾아볼수있

다. h t t p : / / w w w . b u n d e s f i n a n z m i n i s t e r i u m . d e / c l n _ 0 4 / n n _ 3 7 9 2 / S h a r e d D o c s / B i l d e r / 9 9 4 5 _ _ 0 . h t m l. Deutscher Bundestag

(ed.), Drucksache 10/6287.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Wiedergutmachung und Entschädigung für

natioanlsozialistisches Unrecht sowie über die Lage der Sinti, Rome und verwandter Gruppen (31. 1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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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목적에위배되기때문에, 차후의배상논의는최종규정, 다시말해평화조약이체결될때까지유예한다

는것이었다.

전반적으로독일측에서볼때, 제2차세계대전후의전쟁배상문제는예전에비하면, 특히제1차세계대전

후의전후처리에비하면, 순조롭게마무리되었다. 여기에는크게두가지새로운상황이작용했다. 첫째는제1

차세계대전후의쓰라린경험이었다. 당시에연합국은독일에게베르사유조약을통해엄청난배상금을요구

했지만, 결국이들이실제로받은배상액은별로많지않았다. 제1차세계대전후독일의배상금은어려운경제

사정으로인해몇차례삭감되었고결국경제공황으로유예되었던것이다. 그러나무엇보다도연합국은이‘과

도한’배상금요구로나치등독일내극우집단이결집할빌미를제공했을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바이마르공

화국을어렵게만들어또다시세계전쟁이일어나게되었다는자책감을느끼고있었다. 그래서제2차세계대전

후에연합국은이‘잘못된결정’을반복하지않고자했던것이다. 

둘째는냉전의상황이었다. 미국등서방연합국은이제서독을동맹국으로삼고소련과대치하게되는상황

에처했다. 따라서연합국은마샬플랜등으로서독의경제적부흥에도움을주는한편, 소련에배상금이돌아

가는것을저지하고자했다. 곧미국정부는철의장막이걷히기전까지는동구쪽에단한푼의돈도흘러들어가

게할수없다는노선을견지하고있었던것이다. 요컨대서독을반(反)공산주의의보루로만들고자하는연합국

으로서는배상문제의신속한해결이급선무였다. 

그렇다면독일이전쟁배상으로지불한액수는과연얼마인가? 연합군의배상문제를담당했던기관에따르

면1 9 6 1년까지독일이지불한총액은1 9 3 8년의가치로환산할때약5억2천만달러였다. 하지만여기에는물론

연합국이가져간귀금속이나동독지역의경제시설을해체하여가져간기계등과현물, 그리고독일포로및기

술자들이소련에행한노역등이빠져있기때문에, 이것까지포함하면그총액은앞서말한수준을훨씬뛰어

넘는다. 적어도스탈린이애초에요구한액수인2 0 0억달러를상회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실제로독일의집

계에따르면, 이들이전후에실질적으로지불한총배상액수는2 8 0억불에이르며, 소련은약8 0억불의배상금

과나치귀속재산을처분하여얻은3 0억불을합하여—포츠담회담에서합의한대로서독지역나오는배상금의

일부, 곧4분의1을받지않더라도—이미1 1 0억불을얻어냄으로써원래예상했던액수이상을받아냈다.7 )

여기에서특히주목되는점은서독과동독의차이이다. 동독은앞서지적했다시피소련에게현물및산업시

설해체등막대한전쟁배상을했기때문에, 전쟁배상으로나치피해까지도 소련은동독의산업기자재를전쟁

배상명목으로가져갔기때문에, 동독은충분히배상할만큼했다는입장을견지했다. 그래서이곳에서는‘전

쟁배상’이곧‘피해배상’을의미했다. 또한이러한실질적인이유와더불어동독은이데올로기적이유를들어

나치피해보상을거부했다. 곧자신들은나치에대항하여‘영웅적으로’투쟁한반(反)파시즘의사회주의국가

이기때문에나치의불법적인행위에대한책임을대신지거나그것의피해보상을맡을필요가없음을누누이

지적했다.8 )

동독지역의‘막대한’배상때문에1 9 5 3년소련당국은폴란드정부와의합의에따라동독에대한더이상의

배상요구를포기한다고선언했다. 이로써동구권국가들의법적보상청구권이사라지게되었다. 이로써서독과

외교관계를맺고있지않던국가들, 곧주로런던채무협약에참여하지않은구(舊) 공산권국가의구성원들의보

상문제가사실상매듭지어졌다. 서독측에서도런던채무조약명시된내용과당시독일이지불한총액수, 그리

고전쟁배상의시효가이미지났다는등의이유를들어, 이제배상의법적근거가없음을누누이강조했다.

7) Brodesser/Fehn/Franosch/Wirth, Wiedergutmachung und Kriegsfolgenliquidation( München, 2000), pp. 67-69.

8) 이에대해서는‘유대인재산반환’을둘러싼1 9 4 5년직후동독의논의를보라. Jeffrey Herf, Divided Memory, The Nazi Past

in the Two Germanys (Cambridge, 1997), p. 86ff

독일에서는나치피해자의배상을통틀어‘피해배상’(Wiedergutmachung, 문자그대로‘원상복귀’)이라는

용어로지칭하고있다. 물론이용어의사용에반대하는사람도많아서 그사용을둘러싼논란이여전하지만,

이제는적어도독일에서는나치피해자배상을아우르는개념으로정착되었다.3) 따라서이용어가포함하는내

용은이를다루는사람마다차이가있을수있으나, 여기에서는약간자의적으로다음세가지로나누어살펴보

고자한다. 첫째, 전쟁배상, 둘째, 나치피해자개인에대한배상(내국인이라고하지만, 독일의경우실제로는외

국에살고있는유대인이다수를차지한다), 셋째, 외국인강제노역자에대한보상이다.4 )

2. 전쟁배상

연합국이제2차세계대전후의배상문제를논의하기시작한것은전쟁중이었지만, 전후구체적인최종안이

마련된것은1 9 4 5년7월에열렸던포츠담회담에서였다. 이미1 9 4 5년2월에열렸던얄타회담에서스탈린은배

상금총액으로2 0 0억달러( 1 0 0억달러는소련의몫)를책정하고루스벨트대통령의동의를얻어냈지만, 영국은

이에반대했다. 따라서이에대한최종결정은포츠담회담으로미뤄졌다. 이회담에서결국연합국은독일의산

업시설등을떼어내는등현물로전쟁배상을하기로결정했다. 그렇지만그총액은정해지지않았으며, 단지향

후2년간연합국은각독일점령지역에서전쟁배상을위해그곳의산업시설을해체할수있다는합의가이루어

졌을뿐이었다.5) 다만독일경제가완전히붕괴하는것을막기위해연합국은, 서방점령지역에서나오는배상물

의약4분의1을소련에넘겨주기로했다. 이어1 9 4 6년1월파리배상회의에서배상액의분배방식에대한논의가

있었으나, 배상액총액은역시정해지지않았다. 여기에서특히중요한사실은난민과나치박해의희생자에대

한배상을해야한다는결정이있었다는점이다. 

연합국은1 9 5 3년‘런던채무협약’(Londoner Schuldenabkommen)을체결하여, 서독과전후배상문제를일

괄타결했다. 여기에서서독정부는미국정부의도움으로피해국의배상요구액에훨씬못미치는7 3억마르크를

1 2년상환으로지불한다는유리한결정을얻어냈다. 특히이협약제5조2항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규정되어

있다. “제2차세계대전중독일과전쟁상태에있었거나독일의점령지였던국가나국민이독일제국이나그로부

터위임을받은당국이나사람들에게전쟁으로인한배상을청구할경우, 이에대한검토는…이배상문제의최

종적인규정이확정될때까지유예한다.”6) 다른배상요구가나오면서독의배상능력을넘어서게되어원래이

2)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 n t s c hädigung von NS-Unrecht, Regelungen zur Wiedergutmachung A u s g a b e

2003, p. 38. 부록6(1). 

3) Hans Günter Hockerts, “Wiedergutmachung. Ein umstritter Begriff und ein weites Feld,”in der/C. Kuller, ed., N a c h

der Verfolgung, Wiedergutmachung nationalsozialistischen Unrechts in Deutschland( Göttingen 2003), pp. 7-33, 특히

9쪽이하참조. 

4) 독일에서는전쟁배상( R e p a r a t i o n )과피해배상( W i e d e r g u t m a c h u n g )을구분하기도하고또그렇지않기도한다. 게다가후자는

영어로번역될때종종‘r e p a r a t i o n’으로번역되기도한다. 또학자마다이양자를구분하는데에도차이를보인다. 이에대해서

는Constantin Goschler, Wiedergutmachung, Westdeutschand und die Verfolgten des Nationalsozialismus( 1 9 4 5 - 1 9 5 4 )

( München 1992) p.12-13. 전쟁배상은원래패자가승자에게바치는공물로시작되었지만제1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침략전

쟁’을수행한국가가그전쟁으로피해를입은나라에게배상한다는뜻으로사용되어‘불법적피해에대한배상’이라는의미가

들어가게되었다. 그렇지만피해배상은전쟁의부당성보다는비민주적정권의불법적인피해를배상한다는의미가강조된다. 전

자에서는특히국가차원의배상이강조되지만, 후자에서는그보다개인차원의배상이큰의미를지닌다. 

5) Karl Doehring, “Reparationen für Kriegsschäd e n ,”in Doehring/Fehn/Hockerts, J a h r h u n d e r t s c h u l d ,

J a h r h u n d e r t sühne: Reparationen, Wiedergutmachung, Entschädigung für nationalsozialistisches Kriegs- und

V e r f o l g u n g s u n r e c h t, p. 16 ff

6) 올해이에 대한연구서가나왔다. Ursula Rombeck-Jaschinski, Das Londoner Schuldenabkommen. Die Regelung der

deutschen Auslandsschuld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Münch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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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1 9 8 9 / 9 0년구(舊)공산국진영이무너진이후동구권에서배상의문제가제기되었다. 사실독일통일은

법적으로보상문제에새로운법적근거를제공했다. 왜냐하면1 9 9 0년독일통일을앞두고동서독이미국·영

국·프랑스·소련과2+4 협약( Z w e i - p l u s - V i e r - V e r t r a g )에조인했는데, 이것이바로소위평화협정에준하는

규정이었기때문이었다. 이로인해런던채무조약의전제조건이사라지게되었다는해석이가능해졌다. 그러자

통일된독일정부는이들동구권나라들과이전에서방국가와했었던똑같은포괄적인대외협정을통해이들의

불만을잠재우고배상문제를매듭짓고자했다.11) 우선독일은1 9 9 1년「독일폴란드협력조약」을체결하여「독일

폴란드화해재단」을설립하여인도적·도덕적차원에서나치희생자및강제노역자에대한배상을실시했다. 또

1 9 9 3년에는발틱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나치희생자에대한인도적지원으로각각2백만마

르크를지원했다. 이는나치희생자를위한양로원설치와간병에사용되었다. 동년4월에구(舊) 소련과체결된

협정으로강제수용소에수용되어나치의만행에희생된이지역의사람들을위한지원금으로1 0억마르크를지

급했다(러시아4억, 벨로루시2억, 우크라이나4억). 이협정으로상기3개국은앞으로여하한배상요구도제기

할수없으며나치독일의박해에대한모든배상문제가해결되었음을독일측은밝히고있다. 이어1 9 9 6년1 2월

에는체코와함께공동화해선언에서명하고, 1억4천만마르크를지원했다. 이것과체코정부가출연한2천5백

만마르크로체코의나치피해자를위한공동기구가구성되었다. 

3.2. 개인배상

앞서논의한피해보상은주로국가차원에서이루어진것이고, 따라서그피해배상의궁극적인당사자는외

국인인셈이었다. 이와는달리독일내국민의피해에대한배상도이루어졌는데, 그대표적인법률이바로1 9 5 3

년서독의회가통과시킨「연방배상법」이었다. 물론나치피해자를배상하려는최초의움직임은이들독일인으

로부터시작된것이아니라, 그이전에연합군, 특히미군에의해주도되었다. 곧연합군군정시기에이와관련

된법안들이이미제정되기시작했고, 바로그결실이1 9 5 3년에이루어졌던것이다. 물론독일자체내에서도

이와비슷한구상이있었지만, 연합군의주도가없었다면그배상규모는훨씬축소되었을것이다.12) 이렇게해

서제정된연방차원의배상법은1 1 3개조로구성되었으며, 보상대상자, 보상청구권, 담당기관그리고그절차를

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인종, 종교, 사상을이유로박해를받았던나치희생자들은배상을받을수있었다. 

이법은1 9 5 6년에개정되어, 그대상범위가법인과예술가및학자, 그리고희생된피해자의가족, 그리고피

해자를도운사람이나잘못오인되어피해받은사람들에까지확대했지만, 원칙적으로그대상자는1 9 5 2년1 2

월3 1일당시서독에거주하는사람이거나, 1937년1 2월3 1일당시독일제국에거주했던사람으로제한되었다.

이러한제한때문에외국인피해자의경우실질적인배상을받지못하자, 이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커졌고따

라서앞서말한대로주변국들과국가차원의협약을맺어서일괄배상을했다. 또한1 9 6 5년에는이법에대한대

대적인보완이단행되어동구지역출신자등총1 2만3천명의희생자에게배상이더돌아가도록했다.13) 이법

은이후에도여러차례개정되어손질과보완이계속되었다. 지금까지배상과관련된신청건수는총4백만건에

달했고, 각종의료혜택과일회적인배상금및연금이지급되고있다. 지금도약1 0만명이매월평균약 6 0 0불

정도의연금을받고있으며, 약6억달러정도가이스라엘및미국에거주하는피해자에게지급되고있다. 자료

에의하면, 이배상금의8 0퍼센트가현재독일에살고있지않은외국인에게지불된것으로추정된다. 말하자면

외국에거주하는유대인출신의희생자가대다수의배상금을받았다는것이다. 

이 피해자 배상의 시작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례적인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아데나워

11)  Brodesser/Fehn/Franosch/Wirth, Wiedergutmachung und Kriegsfolgenliquidation, pp. 50ff.

12) 이에대해서는C. Goschler의책을참조. 특히pp. 308-9.

13) Brodesser/Fehn/Franosch/Wirth, Wiedergutmachung und Kriegsfolgenliquidation,, pp. 34-5.

3. 나치피해배상

3.1. 국가배상

이렇듯전쟁배상이완료된듯 보였지만, 나치피해에대한배상은이제시작이었다. 곧전쟁피해가아니라,

인종·종교·정치이념의차이를이유로한박해행위나생체실험등범죄행위에대해배상을실시되기시작한

것이다. 그출발은물론1 9 5 2년서독이이스라엘정부및유대인조직에각각3 0억및 4 . 5억마르크를배상한

것이다.9) 이로써 서독 외부의 유대인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어 1 9 5 3년「연방배상법」

( B u n d e s e n t s c häd i g u n g s g e s e t z )으로서독내국인에게도나치피해보상이이루어졌다. 그러자서독주변국들은

이에대한불만을표시했다. 이들주변국가의주민가운데나치피해자가적지않았던것이다. 그래서서독은

1 9 5 9년부터1 9 6 4년에걸쳐서유럽1 2개국과나치피해보상과관련된포괄협정을체결하여총약1 0억마르크를

제공했다(아래표2 참조). 

서독은이밖에도이후1 9 6 0년대이후동구권나라들에게도나치피해를배상하고자노력했다. 예를들어유

고와는1 9 6 5년협정을체결, 2억4천만마르크를장기차관으로, 6천만마르크를전쟁피해배상금으로지불했는

가하면, 폴란드에대해서는1 9 7 5년경제차관명목으로1 0억마르크를제공하기도했다. 또한나치생체의학실

험희생자에대한보상을위해동구권국가들과개별협정을맺고다음과같은액수를지급했다(아래표3 참조) .

협정조인일

1 9 5 9년 7월

1 9 5 9년 8월

1 9 5 9년 8월

1 9 6 0년 3월

1 9 6 0년 4월

1 9 6 0년 7월

1 9 6 0년 9월

1 9 6 1년 6월

1 9 6 1년 6월

1 9 6 1년 1 1월

1 9 6 4년 6월

1 9 6 4년 8월

총계

국가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액수(단위백만 마르크)

1 8

6 0

1 6

1 1 5

1 2 5

4 0 0

8 0

4 0

1 0

9 6

1 1

1

9 7 2

표 2: 일괄협정을통한대외 나치피해 배상(총액9억 7천 2백만 마르크)

표 3: 동구권국가에 대한나치피해 배상(총액 9억 7천 2백만 마르크)1 0 )

국 가 협정체결(월) 보상금액( D M )

유고 ‘6 1 . 4 8 0 0만

체코 ‘6 9 . 1 0 7 5 0만

헝가리 ‘7 1 . 1 6 2 5만

폴란드 ‘7 2 . 1 2 1억

9) 물론이스라엘측에서는이배상금을‘피묻은돈’이라며거세게반발하는움직임이있었다.

10)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E n t s c hädigung von NS-Unrecht, Regelungen zur WiedergutmachungA u s g a b e

2003, p. 49. 부록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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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이끊이지않았다. 이로인해시간이지남에따라서이문제를둘러싸고개인적인권리보다는공동의정체

성이강조되기도했다.

게다가생존한유대인들도잃어버린자신들의재산을되찾는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는데, 그주된이

유는바로각국에서만들어진‘자국민원칙’에있었다. 각국정부는자국민에한하여이들의재산을되돌려준

다는원칙을고수하고있었던것이다. 따라서1 9 4 5년이후나치의박해를피해다른나라로이주한사람들은이

러한재산환수의대상자에서제외되었다. 게다가1 9 4 5년이후냉전으로인해동서양진영으로분열되었던정

치적상황도유대인들이재산을되찾는데어려움을안겨주었다. 기본적으로유대인재산환수는소유권에바탕

을둔절차였다. 그래서동구지역등사회주의적체제가들어선나라에서는이요구를묵살하거나모른체하는

경우가많았던것이다. 

독일의경우, 이러한동서진영의차이가분명하게드러났다. 동독지역에서는유대인에대한재산환수가전

혀이루어지지않았던반면, 서독에서는이미연합군점령시기부터이에대한구체적인조치가나왔던것이다.

물론이당시에연합국사이에서도이문제에대해공통된입장이정리되지못하고있었다. 예컨대, 프랑스, 영

국, 소련은무엇보다도자신들의배상문제에더 주안점을두고구체적인조사가어렵던유대인들의물질적인

피해문제에대해별다른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 하지만본토에서전쟁피해가없기때문에구태여전쟁배상문

제에전력할필요가없었던미국으로서는빼앗긴유대인들의재산을되찾는데지대한관심을쏟았다. 미국이

이렇게재산환수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인것은냉전체제하에서소유권보호라는자본주의국가의중요한

정치적책무임을소홀히할수없었기때문이기도했다. 여러차례논란을거듭한끝에, 미군정은마침내1 9 4 7

년1 1월단독으로빼앗긴유대인재산반환을위한법률안을제정했고, 프랑스도같은취지의법률안을통과시

켰으며, 이어영국군정당국도2년뒤에이를뒤따랐다. 이연합국군정시기( 1 9 4 7 - 4 9 )에유대인의재산반환액

수는총3 5억마르크로집계되고있다.  

이러한취지의법률안에대해독일인들은소극적으로저항했으나나치가빼앗은유대인의재산을환수해야

한다는당위성은점차설득력을얻게되었다. 이어연합군점령시대가끝남에따라연합국과서독정부는1 9 5 2

년 이전협약(Üb e r l e i t u n g s v e r t r a g )을 체결하여서독정부가약 1 5억 마르크에상당한액수(실질적인피해액은

5 0억마르크정도로추산되었지만)의반환해야한다는의무를규정했다. 이를바탕으로서독은1 9 5 2년이스라

엘및유대인협회에게전후배상을하면서재산피해의배상명목으로4억5천만마르크를지불했다. 1952년9월

에는유대인재산반환에관한규정이다소완화되기도했다. 

유대인 재산반환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1 9 5 7년 서독의회가 통과시킨 연방재산반환법

( B u n d e s rüc k e r s t a a t u n g s g e s e t z )이었다. 이전점령시기부터제정된여러재산반환규정에근거를둔이법은각

주의재무당국이구체적인피해액을산정하도록하는규정을둠으로써실질적인지급이가능하도록만들었다.

이제각 주의재무당국은피해당사자인유대인이재산반환에대한소송을제기하면이를받아들여이에대한

결정을내리고그에대한배상액을지급할수있었다. 1971년7월1일까지약1 2만8천건의지급이이루어졌다.

이법률안은특히꼭서독지역에국한되지않더라도재산을돌려받을수있게규정되었다. 하지만사실상이러

한영역확대도결국은서방진영에국한되고동구지역은그로부터제외되었다. 예컨대1 9 4 5년이후체코로되돌

아간아우슈비츠생존자의경우오랜법정투쟁을거쳐서독정부로부터강제수용소에서잃어버린자신의재산

을반환받을권리를획득했지만, 체코는당시서독정부와외교관계를맺고있지않아그에대한지불이이루어

지지않았던것이다. 이법률은이후여러차례개정을거듭했지만동구지역을특별히배려하지는않았다. 이러

한제약에도불구하고1 9 7 1년까지이법률로인해서지불된총액수는약4 0억마르크로추산된다.

따라서1 9 8 9년동구권이무너진후이문제가다시불거진것은어쩌면당연했다. 구(舊)공산권지역에서소

유권에관한사항이커다란변화를겪게되었고, 이러한변화속에서구(舊)동독지역은유대인재산반환에관한

서독지역의기본조항을그대로넘겨받았다. 하지만폴란드나체코등다른구공산권지역의사정은훨씬더복

(Adenauer) 정부초기에는과거사청산이오히려후퇴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어떻게해서피해

자배상에서는이러한‘진전’이있을수있었을까? 아데나워정부가진정으로피해자의배상이필요하다고느

꼈던것일까, 아니면가해자의‘사면’과 피해자의‘배상’을 동시에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을통한과거사의

‘치유’에나서고자했던가? 사실연방배상법이제정되기두해전인1 9 5 1년에서독의회는과거나치당원이었던

사람들을복권시키는소위‘제1 3 1조’법안을통과시켰다. 따라서서독이나치의가해자들만보상하고정작나

치의피해자는모른척한다는비판을불식시키기위해이배상법을만들었다는주장이예전부터제기되었다.1 4 )

따라서아데나워정부가이처럼배상에적극적으로나선것은, 서독이국제사회에서신뢰를회복하려는것이

외에도, 이러한국내정치적요소가작용했음을감안해야할것이다.

이연방배상법이외에도이후나치희생자에대한새로운배상이계속이루어졌다. 예컨대1 9 8 0년1 2월에는

강제적으로불임수술을받은희생자에게1인당5천마르크가지급되었다. 또한유대인희생자만이아니라동성

애, ‘집시’라는이유등으로박해를받았던사람들에게까지배상이확대되었다. 하지만1 9 8 9년구(舊)동구권의

몰락과독일통일로, 당시까지충분히보상받지못하고있던동구지역유대인희생자를배상해야한다는목소리

에다시힘이실리게되었다. 특히이들나라출신의유대인의경제적상황이열악했기때문에배상의당위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독일정부는1 9 9 2년1 0월「유대인배상협회」와협정을맺어서이들의배상을일괄타결하고

자했다. 이협정은서독과동독이1 9 9 0년9월 1 8일에맺었던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2조에근거를둔

것이었다. 이로써소련및동구권지역의유대인들가운데지금까지냉전으로인해그어떠한배상도받을수없

었던사람들이고려되었다. 이는총1억마르크를출연하여대략5만명으로추산되는강제수용소에서6개월이

상, 게토에서1 8개월이상거주했던유대인에게1인당월5백마르크씩을배상하는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

고이협정을통한배상금지불이동구권출신의유대인가운데현재서방측에거주하는사람들에게국한되자,

「유대인배상협회」, 「미국유대인협회」, 「세계유대인협회」그리고독일의녹색당및「나치피해자협회」가나서서

현재동구권지역에살고있는유대인피해자를위한기금조성을촉구했다. 이노력의결과1 9 9 8년8월독일정

부는2억마르크를출연하여당시까지배상을받지못한동유럽출신나치희생자1천8백명에게같은동구권출

신으로서 서방에 거주하는 유대인 희생자 연금의 절반인 월 2 5 0마르크씩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1 9 9 5 / 1 9 9 9년에독일정부는미국과의포괄협정을맺어서미국시민권자가운데나치피해자에대한보상차원에

서3천7백5십만마르크를지급했다. 

3.3. 재산반환

주지하다시피나치정권은유대인을박해하면서이들의재산을몰수하거나가로챘다. 특히1 9 3 8년오스트리

아를병합하면서이러한유대인재산의몰수는전유럽적현상으로확대되어, 독일어권만이아니라이후동구

지역그리고서유럽의유대인들도많은재산을잃었다. 이들 희생자들이재산을되찾으려는시도는이미전쟁

중에시작되었다. 1941년1 1월「세계유대인협회」는 이미유대인재산을환수해야한다고주장했고, 연합국도

1 9 4 3년1월5일런던에서성명을발표하여독일이점령한지역에서소유권을박탈한행위는무효이며전쟁이

종결되면이재산을다시환수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따라서독일이항복한직후부터, 때로는물론그이전

부터, 유럽각국에서는이에대한구체적인조치들이마련되기시작했다. 하지만이일이구체적으로시행되기

에는어려운점이많았다. 특히홀로코스트로인해소유주가사망한경우그의재산상태를밝히기어려웠을뿐

만아니라, 가족모두가사망한경우도많아서실질적인유산상속자가누구인지도모르는경우가허다했다. 게

다가전후생존한유대인이다시되돌아온경우에도, 공동재산, 예컨대유대인교회및 공동체재산을둘러싼

14) 이에 대해서는 Constantin Goschler, Wiedergutmachung, Westdeutschand und die Verfolgten des

N a t i o n a l s o z i a l i s m u s (1945-1954) (Münche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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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논의한대로연방배상법은우선자국민원칙에입각하여독일에서태어났거나독일국적을가진사람에게

만배상금을지급하도록제한하고있었기때문에, 주로외국인이었던강제노역자는배상대상자에서제외되었

다. 또한이법이규정하는나치의불법행위란‘정치적, 종교적, 인종적이유나세계관에서비롯된박해’로서강

제노역이포함되지않았다. 전쟁배상및국내법에의한배상에서뿐만아니라외교협약을통한배상에서도강

제노역자는여전히부차적인존재로취급되었다. 예컨대, 서독정부는1 9 5 2년이스라엘및세계유대인배상협회

에나치피해에대한배상액을지급했지만, 강제노역자는여기에서도누락되었다. 게다가동구권민간인강제노

역자에대한보상문제는여전히논의되지못했다. 1970년대들어서면서동구권국가가운데폴란드와협력관

계가중요해지자, 결국1 9 7 5년서독은폴란드에경제차관이란명목으로1 0억마르크를, 그리고폴란드출신강

제노역자들의연금청구를상쇄하는대가로1 3억마르크를제공하기로합의를보았다. 그렇지만이기금이실제

로강제노역자를재정적으로지원했는지하는문제가남아있을뿐만아니라, 설사그렇다고하더라도그명목

이경제차관이었으며, 또그액수도여러면에서- -서독노동자들의연금수준과비교하거나서독연방배상법

에의해나치희생자들이보상받는것에비하면- -약소했다. 

게다가이들협정을맺으면서서독정부는비록강제노역자들이이협정의실질적인수혜자가되었을지라도

강제노역을나치의불법행위라고명확하게규정하지않았다. 실제로서독정부당국자나법원은독일통일이전

까지강제노역은전쟁배상협상으로해결되었다는점을내세웠다. 이것은외국인민간강제노역자나강제수용

소에있었던독일인수감자(유대인포함) 모두에게해당되는것이었다. 이문제에대해강제노역의실질적인수

혜자인나치의대기업들(아에게AEG, 크룹Krupp, 폴크스바겐Volkswagen, 바이엘Bayer, 지멘스S i e m e n s )은

법적으로나도덕적으로보상해야할이유가없다고버텼다. 이들은런던채무조약으로법적인근거를갖고있다

고굳게믿고있었을뿐만아니라, 소송비라는현실적인요소까지계산에넣고있었다. 곧강제노역자개개인이

엄청난소송비를감수하면서까지승산이보장되지않은법정투쟁을벌일수없다는것을감안했던것이다. 한

마디로‘골리앗에대한다윗’의싸움이었다. 이런골리앗을그나마약간움직이게한것은유대인조직들이었

다. 이들은강제수용소에감금되었던많은유대인들이강제노동에시달렸는데도불구하고이에대한보상이전

혀지급되지않자, 당사자들의이해를대변하여보상문제에나서게되었다.

이들의법정투쟁은그다지순탄하지않았다. 서독연방재판소는강제노역은독일제국이저지른행위로서사

기업은그에대한책임이없다는명분을내세워, 강제노역자배상요구를 기각시켰다. 또한연방재판소에따르

면, 이들외국인노동자들이나치의‘전형적인’박해를받았다고보기가어렵다는것이었다. 요컨대이들이열

악한노동조건에처했던것은전쟁으로인한불가피한결과였기때문에, 나치의불법적인행위에대해배상하

라고규정한「연방배상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시각은역사연구에의해상당히수정

되었다. 왜냐하면강제노역자나강제수용소수감자가사기업에서일하면서수많은피해를입었다는것이증명

되고있기때문이다.1 8 )

이문제에대해자발적으로나서서보상에적극적이었던한중소기업의사례가없는것은아니지만, 대부분

의기업은보상을완강히거부했다. 그렇지만기업들은유대인조직의끈질긴법정소송에시달리게되고계속

여론에서문제가되자, 협상에응할 뜻을비쳤다. 끈질긴협상끝에 몇몇 대기업(예를들어, 크룹·지멘스·

AEG 등)은최소한의보상을내놓았다. 이때기업들은이보상이법적인의무때문이아니라인도적인차원에서

자발적으로배려하는것이라는점을누누이강조했다.19) 그뿐만아니라이보상은강제수용소수감자출신의

노동자들에게만주어졌다. ‘노동수용소’에있었던민간인강제노역자는철저히배제되었다.

18) Benjamin B. Ferencz, Lohn des Grauens, Die verweigerte Entschädigung fü r jüdische Zwangsarbeiter. Ein Kapitel

deutscher Nachkriegsgeschichte (Frankfurt 1986). Lutz Budraß/Manfred Grieger, “Die Moral der Effizienz.Die

B e s c häftigung von KZ-Häftlingen am Beispiel des Volkswagenwerks und der Henschel Flugzeug-Werke,”J a h r b u c h

für Wirtschaftsgeschichte, 1993, pp. 89-136.

19) 1958년부터1 9 8 8년까지서독기업들은강제노동자에대한자발적인보상을했다. 그내역은다음과같다. 총1억1 8 5 0만마르

잡했다. 왜냐하면이곳에서유대인의재산을되돌려주는것은그동안이들이갖고있던과거사의정체성에의

문을제기하는, ‘판도라상자’를여는것처럼, 위험스러운일이었던것이다. 이에대해1 9 9 2년에결성된「세계

유대인재산반환조직」(World Jewish Restitution Organization)과유럽연합등은이들나라들에유대인소유

권을존중해주도록압력을가했다. 게다가1 9 9 0년대중반에스위스은행이나치가유대인재산을가로챈일에

개입되어있다는사실이불거지면서, 유대인재산의반환에대한세계적인여론이거세게일어나최근이에대

한논의가새로제기되고있다. 

4. 강제노동자에대한보상

이처럼나치피해자들에대해대외적보상과대내적보상이1 9 5 0년대부터이루어지고있었지만여기에서오

랫동안누락된피해자들이있었다. 그것은바로외국인강제노동자들이었다.  제2차세계대전이장기화되면서

노동력의부족현상이심각해지자, 나치정권은점령지역으로부터수백만명에달하는외국인노동자들을동원

하여강제노역에종사하도록했다.15) 이강제노동에종사한외국인의수는1 9 4 4년당시를기준으로하면대략

8백만명이었던것으로추산되는데, 그가운데민간강제노역자는5 7 0만명, 전쟁포로는1 9 0만명, 강제수용소

수감자는5 0만명정도였다.16) 따라서이당시에외국인강제노역자의수는전체독일경제종사자의약4분의1

을차지했다. 육체노동을많이필요로하는기업체나군수산업에서는이외국인강제노역자의비중이더욱컸

다. 혹사, 영양부족, 열악한시설및위생환경으로말미암아이들이사망에이른경우도부지기수였으며, 그렇

지않다고해도이후고질병에시달려야했다. 이들은산업분야에한정되지않고교회, 농업, 숙박업, 일반공공

관청에까지투입되었으며, 심지어가정에서보모로일한경우도있었다.1 7 )

이들은독일의전쟁배상을통해법적인보상을받지못한다면, 나치피해자로서보상을받아야했다. 하지만

15) 여기에는여러가지책이있지만개설적인내용으로는다음두권이유용하다. Ulrich Herbert, Fremdarbeiter. Politik und

Praxis des >>Ausländer-Einsatzes<< in der Kriegswirtschaft des Dritten Reiches. (Bonn 1999, 초판은 1985). Mark

Spoerer, Zwangsarbeit unter dem Hakenkreuz. Ausländische Zivilarbeiter, Kriegsgefangene und Häftlinge im Dritten

Reich und im besetzten Europa 1939~1945. (Stuttgart/München 200). 

16) 그렇지만강제노역자( Z w a n g s a r b e i t e r )라는용어자체가사실상정의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이들의생활및노동조건도아

주다양했다. 예컨대강제수용소나포로수용소에감금된채강제노역에종사한유대인과전쟁포로의경우에는차라리노예노동

자(slave laborer)에가깝고, 그에비해외국인민간노동자( F r e m d a r b e i t e r )의경우에는공식적으로수감되지않았다. 나치정권

은후자를한편으로는모집의형식을빌어서, 또다른한편으로강제수단을사용하여동원했다. 주로서유럽노동자, 곧프랑스

나벨기에에서온사람들은‘자원의형태로’, 그렇지만동유럽출신노동자들은자발적이라기보다는강제로끌려온경우가많았

다. 양자는노동조건에서도커다란차이를보였다. 서유럽민간노동자들은, 맡은역할에따라적어도명목상으로는, 독일노동자

들과똑같은임금을받는것으로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동유럽노동자들은따로규정된임금을받았는데, 그명목임금의수준

은독일노동자나다른외국인노동자들에비해서약4 0퍼센트정도가낮았으며, 실질임금은더낮았을것으로추정된다. 그렇지

만이것은어디까지나규정상의일이고, 실제로임금을전혀받지못하는경우도있었고사실상‘민간인포로’처럼취급당하기

일쑤였다. 여기에는인종주의적인차별정책도한몫했다. 곧‘동유럽노동자’들은다른외국인노동자들과구분될수있도록,

‘P’(폴란드노동자)나‘O s t’(동부: 소련지역에서온노동자)라는표찰을붙이고다녀야했고, 거의다수용소에거주하면서특히

엄한감독과일상적으로자행되는부당행위에시달렸다. 이들노동자들의절반이상이여성들이었으며, 그평균연령은2 0살도

채못되었다. 그배후에는이들동유럽노동자가운데절반이상을여성으로채우게함으로써, 이들동유럽남성노동자들이독

일여성에게접근하는것을미연에방지하여‘독일인의피를보호’해야한다는인종주의적인의도가다분히숨겨져있었다.

17) 이에 대한 연구서로는 Klaus Barwig/Dieter R. Bauer/Karl-Josepf Hummel (ed.), Zwangsarbeiter in der Kirche,

E n t s c hädigung, Versöhnung und historische Aufarbeitung, Stuttgart 2001). A. Schäfer, “Zwangsarbeit in den

Kommunen, Ausländereinsatz in Württenberg 1939-1945,”Vierteljahrhefte für Zeitgeschichte, vol. 49, No. (2001), pp.

53-76. T. Penter, “Zwangsarbeit - Arbeit fur den Feind. Der Donbass unter deutscher Okkupation (1941~1943),”

Geschichte und Gesellschaft, vol. 31. no. 1 (2005), pp. 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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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원의것으로비화되기시작했다. 게다가독일정부와기업가도더이상법률적판단의뒤에숨지않고적극

적으로정치적해결을모색하는계기가생겨났다. 우선독일의정치적지형의변화였다. 1998년에1 6년간정권

을잡고있던콜수상의기민당/기사련및자유당연립정부가무너지고사민당과녹색당의연립정부가들어섰

다. 기민당/기사련과달리, 그동안이문제에대해긍정적인자세를보였던양정당은연립정부를출범시키면서

연방정부와 기업들이 강제노역자들의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세워야 한다는 데 쉽게 합의를 보았다. 슈뢰더

(Schroeder) 수상은이후이문제를직접관장하여주요대기업의경영자들에게배상금을부담하도록종용하고

나섰다. 

독일대기업도곧이어이에대해적극적인자세를보이게되었는데, 그것은우선미국내에서독일대기업에

대한반대여론이거세졌기때문이었다. 미국에서나치와관련된소송이일단제기되면, 그결과에관계없이좋지

않은이미지를얻게될뿐만아니라, 그에대한보도가계속되면이로울것이없다는판단도여기에한몫작용했

다. 그뿐만아니라수출주력기업들은직접적인보이콧움직임에신경을곤두세우지않을수없었다. 그들은미

국시장의규모가작지않은데다가그여파가다시유럽전역으로퍼질가능성을염두에두었던것이다. 

이런정치적압력속에서1 9 9 9년2월독일굴지의보험회사, 은행및대기업들은강제노역자들에대한보상

에참여하기로결정하고, 그재단건립을위한발기회의를개최했다. 미국정부도자국국적을가진동유럽출신

유대인들이이문제에간여되었다고보고피해자와가해자사이의중재역을맡고나섰다.22) 그래서독일및미

국정부, 동유럽및유대인희생자그리고경제계대표들이함께모여이재단건립에관한협상을개시했다. 여

기서또한신속한해결을부추겼던한요인은바로보상금을받을당사자들의노령화문제에있었다. 그들의사

망률은매년1 0퍼센트로추정되고있다. 사실상보상에관한합의가늦어지면서‘자연사해결방법’을기대하고

있는것은아닌가하는비난의목소리또한적지않았던것이다. 

그렇지만이협상은재단기금의액수때문에번번이난관에부딪치기도했다. 예컨대양쪽이제시한액수가

처음에는3 6 0억마르크와6 0억마르크로커다란차이를보였으나, 1999년1 2월에1 0 0억마르크로최종합의를

보았고, 2000년3월에는약1년에걸친끈질긴과정을거친끝에그분배문제까지마무리지었고, 8월에의회는

「기억, 책임그리고미래」재단을설립하는법을통과시켰다.23) 이과정에서마지막남은문제는독일경제계가

요구한법적인안전장치였다. 곧이들은더이상의소송이제기되지못하도록하는법적인안전장치를요구한

것이다. 미국정부측으로서는이에대한완전한법적보장을할수없는입장이어서, 협상이다시제자리를맴

돌았다. 그런데6월에들어서면서미국정부가미사법부에소송을기각해달라는권고안을제시하는것으로협

상이마무리되었다. 재단법이통과되긴했지만, 독일기업들의참여가늦어져서원래합의한목표액이모두출

연된것은2 0 0 1년3월이었고, 이후보상금지급이시작되었다. 참여기업의수는훨씬확대되어2 0 0 1년6월현

재로6천개를넘어섰다.

개인적인피해보상액은강제수용을당했거나그에준하는사람의경우, 예컨대유대인‘노예노동자’는개인

당1만5천마르크까지, 나치에검거되어열악한환경에서노동을강요당한사람, 곧소위민간인‘강제노역자’

는 5천 마르크까지 지급받았다. 최근에 재단 측이 인터넷에 밝힌 자료에 의하면,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3,372 유로(약4 4 0만원) 정도였다. 서방측의기준으로보면이액수는상징적인수준에그치는정도여서비판

도적지않았지만, 일부동구권지역에서는다소도움이되었다는점을무시할수는없다. 또한재단법에따르

면, 1999년2월1 5일이후에사망한피해대상자로서보상금을지급받지못한경우에는각국의상속법에따라

22) 이에 대해서는다음을 참조하라. Susanne-Sophia Spiliotis, Verantwortung und Rechtfrieden. Die Stiftungsinitiative

der deutschen Wirtschaft (Frankfurt 2003). 그리고Stuart E. Eizenstat, Unvollkommene Gerechtigkeit. Der Streit um

die Entschädigung der Opfer von Zwangsarbeit und Enteignung (München 2003). 

23) 강제노역자에대한보상으로총8 1억마르크(재단기금의이자수익포함),  다른신체및재산피해자의보상을위해1 5억마르

크, 재산피해자를위한보상으로1 0억마르크, ‘기억과미래’재단을위해7억마르크(이자수익포함), 홀로코스트의보험피해자

를위한보상5억마르크등. http://www.stiftung-evz.de 참조. 

물론1 9 8 0년이후노동조합의주도로민간인강제노역자에대한보상과과거청산에나선대기업도있다. 가

령풍뎅이차로유명한자동차회사인폴크스바겐은1 9 3 7 / 8년에나치의주도로세워진그야말로나치정권을대

표하는기업이었다. 신생기업으로서노동자수급에적잖은어려움이있었던이회사는, 전체종업원가운데강

제노역자가차지하는비율이⅔가될정도로, 강제노역자에크게의존했었다. 이회사가나치에협력했던어두

웠던과거사를제대로조명하는등과거청산작업을진행할수있었던것은, 이회사노동자대표들이1 9 8 5년

기업이사회에강제노역자문제를정식으로제기했었기때문이다. 이렇듯과거청산작업의일환으로이회사에

서일했던강제노역자들은일회적인금전적보상을받기도했다.

이런예외를제외하면, 민간인강제노역자들은이후에도배상의역사에서‘잊혀진피해자’였다. 앞서말한

대로냉전의수립으로외면당했던동유럽강제노역자에대한보상은냉전의종식으로새로운활력을얻게되었

다. 물론통일이전에이들강제노역자들에게보상을해주려는정치적노력이전혀없었던것은아니다. 1986년

에유럽의회는녹색당의발의로독일기업들에게보상을위한기금을설치하도록하는요구안을통과시켰다.

또한서독내에서도1 9 8 9년에녹색당과사민당이, 강제노역자의보상을위해, 재단을설치하려는목적의법률

안을제출하기도했다.20) 이러한노력으로인해강제노역은‘노동력부족에따른’합법적행위가아니라나치

의불법행위로점차인식되었다. 

이렇게해서배상문제는전쟁종결5 0년이후에물질적으로해결된것처럼보였지만, 이평화조약에준하는

2 + 4협약에는- -런던채무협약5조2항에명기된것과는달리- -배상문제가최종적으로규정되지않았다. 따라

서구체적인배상규정을기대했던많은강제노역자들이이에실망을금치못한것은당연한것이었다. 그런데

이배상문제에대한최종적인규정이누락됨으로써, 역설적인법률해석이가능하게되었다. 암묵적으로배상규

정을빠뜨린것은한편으로그배상요구권이사라진것으로해석될수도있지만, 또다른한편으로는나치희생

자에대한배상근거에따라그배상요구를들어주도록(말하자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있는것은아닌가? 후

자의해석을따른다면, 개인적인법적청구권이다시허용되고있는셈이다. 독일법정도이문제에대해엇갈

린판결을내렸다. 여러독일법정에서는이보상청구권의소멸을인정하지않았다(다른이유로그청구권을기

각시켰다).  

강제노역자보상문제는이렇듯통일이후에도여전히법적으로해결될수있는전망은적었지만,21) 그만큼

여론의공세는오히려거세졌다. 게다가나치시대때기업가들의윤리적인문제가계속여론에대서특필되면

서, 그공세도수위를높여갔다. 그가운데하나는바로1 9 9 7년에불거진스위스은행의문서유출사건이다. 많

은독일기업들이계속소송에시달리고있는것을본이은행은스스로갖고있던문서를파기함으로써그소송

의 소용돌이에서아예벗어나려고했다. 이것을그은행의한 경비원이알아내고그문서를빼내어공개했다.

이로써소위‘주인없는’홀로코스트희생자들의구좌에대한실체가드러나게되었다. 이사건으로인해그동

안소문과추측으로만나돌던스위스은행의나치에대한부역행위가다시여론의도마위에올랐다. 이에대해

뉴욕에서집단소송이준비되었고, 스위스산물건에대한보이콧이연일거론되었다. 그러자이은행은1 9 9 8년

들어이에굴복하여2 2억마르크로‘정의기금’을만들어보상하기로결정하기에이르렀다.

나치시대기업의도덕성문제가심각한타격을받으면서, 이제이문제는법적인차원의것이아니라정치적

크(그가운데I.G. Farbenindustrie 2천7백만마르크, 다임러벤츠2천만마르크, 크룹(Krupp) 1천만마르크, 지멘스2 7천만마

르크, Feldmühle Nobel 5백만마르크, AEG 4백만마르크, 라인메탈2 5 0만마르크, 폴크스바겐2천만마르크, 딜(Diehl) 3백만

마르크) .

20) Deutscher Bundestag (ed.), E n t s c hädigung für NS-Zwangsarbeit. Öffentliche Anhörung des Innen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am 14. 12. 89(Bonn, 1990).

21) 이에대해서는다음책을참조. Albrect Randelzhofer/Oliver Dörr, E n t s c hädigung für Zwangsarbeiter? Zum Problem

individueller Entschäd i g u n g s a n s p rüche von ausländischen Zwangsarbeitern während des Zweiten Weltkrieges gege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Berl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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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편이다.26) 예컨대, 2000년1 1월미연방지방법원은이에관련된수많은소송을일제히기각시켰던것이다.

그렇지만보상액수가피해자의고통이나정상임금에못미치는미약한상징적수준에그치고, 이배상에서제

외된피해자들이있기때문에언제라도이에 불복하는피해자들이법적조치를요구할가능성은여전히남아

있다.  

그렇지만이사례가독일의과거청산은물론이고다른나라의경우에서나이후제기될비슷한내용에중대

한전환점을가져올전망이다. 최근오스트리아정부가독일정부와마찬가지로강제노역자들에게보상하기로

한것도이러한배경에서이해될수있다.27) 하지만독일정부와기업가는여전히강제노역에대한보상이법적

인책임때문에이루어진것이아니라인도적인차원에서이루어졌다는점을누누이강조하고있다. 따라서강

제노역에대한법률적차원의보상은아직요원해보인다. 하지만이러한인도적인차원의보상이잇달아일어

나면, 그것은국제적관행과법률로제도화될수있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되고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살펴본대로, 독일은국제적인비난의대상이되는나치의유태인박해와몰수재산에대한보상으

로시작해서외국인강제노역자보상으로그범위와대상자를지속적확대해오고있다. 이렇게배상대상자가

날로늘어날수있었던것은한편으로과거인권유린및불법행위에대해배상해야한다는의식이날로성장하

고, 다른한편으로역사연구등으로과거의불법적인행위가규명되면서, 배상의당위성에공감하는바가커졌

기 때문이다. 예컨대강제노역의경우에도, 초기에는전쟁배상의범주에포함시키거나나치의불법적행위로

간주하지않았기때문에배상에서누락되었으나, 이후역사연구로이들의불법성밝혀지고그것이여론의지지

를얻으면서궁극적으로는정치적으로보상을받는길이열릴수있었던것이다. 그러므로배상문제가자주등

장하는것은단순히피해자들이배상요구를과다하게주장하기때문에생긴현상이아니다. 

물론여기에서중요한역할을한것은1 9 5 0년대초반에창립된피해자조직체인「유대인배상협회」였다. 배

상문제에서는피해자의집단요구가그성패를좌우한다고도하는데, 이러한관점에서보면전세계2 2개유대

인조직이소속된「유대인배상협회」는나치피해자의국제적인조직으로서는유일하다. 여기에는물론독일측

이협상창구를단일화하려는의도가작용한탓도있지만, 실제로다른피해자조직에비교하면이조직의‘전문

성’은탁월하다.28) 여하튼이조직은협상파트너로서법적, 실무적능력을지니고있었을뿐만아니라유대인

조직의막강한파워라는신화가작용함으로써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할수있었다. 하지만이조직은마치

국가의외교전술처럼주로협상을비밀리에진행함으로써, 배상문제에서점차중요해지고있는공공성을상대

적으로약화시킨측면도있다. 

그렇다고해서독일정부가지금까지나치청산과국제사회의신뢰도회복을위하여‘자발적으로’배상한측

면을과소평가할필요는없다. 비록국내외정치적요소를감안한결과이었다고하더라도, 1950년대초아데나

워정부가신속히배상문제를처리하기시작한점이나1 9 9 0년대슈뢰더정부가강제노역자문제를청산하고자

노력했던점은, 배상문제의진전을이끌어낸주요한동력이었다. 

26) 재단<기억, 책임, 그리고미래>의연차보고서를참조. http://www.stiftung-evz.de. Implementation of German Holocaust

Claims Agreemen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7, No. 3 (Jul., 2003), pp. 692-695.

27) 이에대해서는다음사이트를참조하라. http://www.versoehnungsfonds.at/

28) C. Goschler, “Offene Fragen der Wiedergutmachung. Entschädigungsforderungen von Verfolgten des

Nationalsozialismus als politischer Diskurs,”in Helmut Kö nig/Michael Kohlstruck/Andreas Wöll, ed.,

V e r g a n g e n h e i t s b e wältigung am Ende des zwangzigsten Jahrhunderts, Leviathan Sonderheft 18/1998, pp. 50-51.

보상금을승계하도록되어있었다.2 4 )강제노역자가예전에기업으로부터보상금을받았을경우에는, 그액수

를제외한보상금을지급했다. 또보상받은사람은독일기업들에대한소송을완전히포기한다는각서를제출

하도록했다.

원래협상과정에서보상대상자는대략1백만명으로예상되었지만, 올해초제2차지급이대략끝난상황에

서보자면, 그수는예상을훨씬뛰어넘어1 6 1만4천명에육박하고있다.25)  게다가약5 0만명이상이여전히

피해사실을입증하지못해지급을거부당한점도감안해야한다. 사실5 0년이지난시점에서이들이강제노역

에종사했는지를증명하는일은쉽지않으며, 증빙서류를갖추었다고하더라도그것을조사하는데오랜시간

이소요되었다. 특히폴란드, 체코등나치의피해자들이이미조직화되어있는나라에서는입증자료및신청지

원이그렇게어렵지않았지만, 러시아와우크라이나등그렇지않은지역에서더욱많은시간이필요했다.  

「기억, 책임그리고미래」재단은단지물질적인‘보상’을위한것이아니라국가, 사회, 기업의정치적도덕

적책임을상기시킨다는취지에서, 「기억과미래」(Erinnerung und Zukunft)라고하는기금을따로마련하여

네가지주요사업을시행하고있다. 재단의기금가운데6억에서7억마르크정도의재원으로설립된이기금

은오로지출연금의이자소득으로만운영된다. 이기금의사업내용은주로강제노동자및나치피해자들에게의

료지원을제공하고일반인들이이들을만나서증언을듣게하는행사를마련하거나, 피해국과가해국사이의

상호이해를높이기위한역사교육프로그램을만들고, 희생자유가족및제2세대의교육을증진시키는것이다.

이재단의활동으로미국내에서법적인보상문제는거의해결된듯이보인다. 이재단이밝히고있다시피,

강제노역에대한보상은이로써완전히이루어졌기때문에향후강제노역에대한법적인소송이가능하지않다

는점이재단법에명시되어있다. 또앞서지적한대로미국대통령이미국내에서독일기업을상대로제기되는

소송이제기될경우, 법원에이를전면기각해줄것을요청했는데, 이법적장치가그런대로효력을발휘하고

있다. 물론미사법부가독립기관이기때문에이조치에는한계가있지만, 현재이권고사항은잘이행되고있

24) 이재단은이보상재단을설립하기로결정된1 9 9 9년2월 1 5일을기준으로그이후에사망한피해자에대해서만상속을인정하

고있다. 그것은첫째이재단의목적이‘생존한’강제노역자에게보상한다는것이었고, 둘째전체보상액이제한되어있어서, 무

제한으로보상대상자를넓힐수없었기때문이다. 

25)                     2 0 0 5년초까지강제노역자에대한보상금지급내력

파트너기구 대상자 액수Euro 

1차분지급. 2차분지급 1차분지급 제2차분지급 전체

벨루시아전체 1 2 9 . 0 0 0 1 0 5 . 0 0 0 1 9 4 . 1 M i o 126.3 Mio 320.4 Mio 
- 벨루시아 1 2 9 . 0 0 0 9 6 . 0 0 0 181.8 Mio 118.0 Mio
- 에스토니아 9 . 0 0 0 9 . 0 0 0 12.3 Mio 8.3 Mio

국제이주조직 7 9 . 0 0 0 아직지급 222.1 Mio. 아직지급 222.1 Mio.
I O M 하지않음 하지않음

독일을상대로한 1 4 3 . 0 0 0 1 3 2 . 0 0 0 727.5 Mio. 335.6 Mio. 1.063.1 Mio.
유대인배상협회J C C

폴란드 4 8 2 . 0 0 0 4 7 9 . 0 0 0 739.4 Mio. 222.4 Mio. 961.8 Mio.

러시아전체 2 3 3 . 0 0 0 9 0 . 5 0 0 158.4 Mio. 131.8 Mio. 290.2 Mio.
- 러시아 2 0 8 . 0 0 0 8 2 . 0 0 0 141.7 Mio. 118.9 Mio.
- 라트비아 1 2 . 0 0 0 5 . 0 0 0 8.8 Mio. 7.1 Mio.
- 리투아니아 1 1 . 0 0 0 3 . 0 0 0 6.7 Mio. 5.1 Mio.
- 러시아연합 2 . 0 0 0 5 0 0 1.2 Mio. 0.7 Mio.

G U S

체코 7 6 . 0 0 0 5 7 . 0 0 0 165.2 Mio. 41.8 Mio. 207.4 Mio.

우크라이나 4 7 0 . 0 0 0 2 7 8 . 0 0 0 544.1 Mio. 239.6 Mio. 783.7 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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